
사건개요1. 1

태대  부근 수역 1.1 

태  주 각 과 사  가항수  폭  각 우(7 8 ) 

물통  지름  고 할  다 그리고 태  각 469m . 6

과  사  각 과  사  가항수  폭  각각 7 8 9

 다 태  공사 간 에는  안166.7m 165.7m . 

한 통항  하여 주 각  후에 각 안쪽  50m 

하도  공사  등  를 하여 가항수  폭 를 4 400m

보해 주어  공사  등  사 를 통항하도  하 고, 

사고당시  월  등 가 어 었다 또(2015 4 11 ) . 

한 사고당시 태 는 각과 각 사  상   

 상태  해상에 는 공사가 진행 고 지 않았다.

사건개요 1.2 

물  보 수  는  승99 ( 40 , 22.99m)

하지 아니한 채  직  하여 운항하  2015. 4. 

경 내 착  항하여 신 항  거쳐 같  날 11. 06:00

경 여천항에 항하 다   같  날 경 건07:00 . 16:30

 폐 물 약  재한 프트럭과 포크  재한 후 10

여천항  항하여 내 착  향하 다.

   타를 수동  고 하 고  , 

  항 를 라  트  항해하여 태6 7∼

  쪽 각 과  사  통과하  해 태도 ( 8 9 )

연안에 근하여 항해하 다    태 에 . 

진 하   수  약 도 향 미  거리에  20 , 90 100∼

빠른  근하는 어  수 를 안  보고 돌2

 험  느끼고  울 나 경 , 2015. 4. 11. 17:03

라남도 여수시 남  재 태  근 해상에    

수램프 하  어  수   수 가 돌하 다2 . 

한편 어  수 수  는    2 ( 1.18 , 6.54m)

가   승 한 가운  술에 취한 상태 알코 도 4 (

  직  하여 운항하  사고당  경 0.195%) 17:02

태도  연안에  가 리 양식  나 태도 

재 끝항  향하 다   태도  쪽 연안  . 

 신 원 * : , dychong@korea.kr

라  약 트  약 도  항해하 고22 , 125 130 , ∼

태  우  쪽 각 과  사  통과하  해 근( 8 9 )

하   태  편에  갑  나타난 보 를 보고 99

돌  피하  해 우  타를 하 나 상  시  , 

에  보  돌하 다99 .

원인고찰2. 

항법 용 2.1 

사고 수역  태  근 수역  해사안 상 「 」  “

 수 에 해당하는 것  단 므   수 항  ” “ ”

다 어  수 는 해사안 상  미. 2 “ 20m 「 」

만  에 해당 다 보 는   특” . 99 , 

류    지리  여건  고 할  태   쪽

 항행할 수 에 없었  상  보  어 다. 

양 박의 과실 2.2 

보 는  수  쪽  라 항행하   수1)99

항  하 고  승무하지 않  , 직「

원 상 승무  하 다  사고당시 비. 」

 한 항해사 허를 지하고 었 나  6

승 공 한 후  직무를 수행하 다 는   무. 

격 에 해 운항  것 라 할 것 다 또한   태. 

 곡 에 근하  곡 신 를 울리지 않았다.

수 는  주운항  하 고 안 한  2) 2 , 

수하지 않았 곡 신 를 울리지 않았다 또한  , . 

 승 원  었 나 사고당시  승 하   2 , 4

어 상 승 원 규  하 다.「 」

개  및 훈사항3. 

 수 항  사  차원  항  돌  

험여  계없  수 어야 하고 직원  승무, 

과  승 원 규 주운항 지규  등  , 

수 어야 한다 또한 .  한 허를 지한 해 사 

에  승 공  통해 해당 에 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

여  에 해 만 운항 어야 한다.

태  근 수역에  생한 돌사건에 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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